
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( 기부문) 주요내용

한 기 회 기술기 처 제공

1. 머리말

   기사업법상의 기설비기술기 은 WTO/TBT 정에 따른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해 법

규로서의 기술기 은 간소화․국제화하고 보완조치로서 민간표   국제표 을 활용하도록 

하며, 민간표 의 활용  자율책임강화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

체제로 개편되어 기설비기술기  (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-65호, 2006. 7.4)과 기설비기술기

의 단기 (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-213호, 2006. 8. 1)으로 고시  공고되어 오는 2007년 1

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.

   개편된 기설비기술기  고시는 기부문과 발 부문을 통합하여 총 160개조로 구성하고 

기설비의 안 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하 으며, 구체 인 수단․방법 등은 " 단기

(동 고시 제4조에 근거)"에 세부 인 기술  사항을 정하 고, 기설비기술기  고시의 단기

은 “1. 기설비. 2. 발 용 화력설비, 3. 발 용 수력설비, 4. 발 설비 용 ”의 4개의 부문으로 구

성되어 있다.

   본고에서는 국제규격과 부합화 하여 기술기 에 합한 하나의 로서 제시된 " 기설비기술

기 의 단기  1. 기설비”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.

2. 단기  “1. 기설비”의 개편 주요내용

   “ 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 1. 기설비(이하 판단기준)”의 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

같다.

 가. 일반사항

   ① 사용되고 있지 않는 기설비로서 후에도 사용될 망이 없는 내용 삭제

   ② 선의 재질구조 등의 기 은 새로운 재료 등의 사용을 해하지 않도록 성능기 을 병기

   ③ 도입 가능한 IEC규격 등의 국제규격 병기

   ④ 조문의 통합, 분리

   ⑤ 공학단 의 국제단 계(SI단 ) 도입

      ｝압력 (kg/m
2
) → Pa ( 스칼),  힘/강도 (kg) → N(뉴턴)

   ⑥ 문구해석이 어려운 문장표 은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표

   ⑦ 기술기  성능규정화 목 의 하나로서 국내외 민간규격의 극 인 활용 진

   ⑧ 규정 해석의 편리를 하여 별표  부표를 본문에 규정( 선규격 제외)



 나. 국제규격과 부합화 검토

   국제규격과 부합화를 한 도입 상 국제규격의 선정은 한국산업규격(KS)을 IEC 규격

과 부합화함에 따라 IEC를 원칙으로 하 으며, 최근에 NEC가 2002년 에서 안 을 한 

보호의 기본원칙은 IEC 60364-1의 131항과 부합한다고 규정(NEC 90.1 Purpose)하 으며, 

2005년 에서는 IEC를 기 로 한 방폭기 (Article 506 "Zone20, 21, and 22 Locations for 

Combustible Dusts, Fibers, and Flying")을 추가한  등을 고려하 다.

   행 기설비기술기 과 응되는 IEC 규격으로 교류 1kV이하 압 기설비에 하

여는 IEC 60364「건축 기설비」[2005년 말부터 압 기시설(Low-voltage electrical 

installations)로 명칭을 변경함]를 검토하여 부합화 하 고, 교류 1kV를 과하는 력설비에 

하여는 IEC 61936-1「일반사항」을 재 도입 검토 에 있다.

 

   제품규격에 해서는 가공송 선로, 력용기기, 력용 통신, 애자 계 등 56종, 기용품에 

해서는 IEC규격 195종 에서 배선 련 규격, 선에 해서는 연 선· 이블(55종), 가공

도체(10종) 등을 검토, 다음 표와 같이 유형별로 단하여 IEC 규격을 병기 는 검토안을 제

시하여 부합화 하 다.

[표 국제규격과 부합화 유형]

  

분류 내  용 국제규격과 부합화

A

ㅇ 기술기 에 규정하는 내용이 IEC 규격 용범  밖

에 있는 경우

ㅇ 기술기 에 기기 등에 한 규격이 있으나 IEC 규격

에 규정이 없는 경우

ㅇ 기술기 에 기기의 규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

ㅇ 문제  없음

   < 행유지>

B

ㅇ 기술기 에 규정된 재료가 IEC 규격에 있으면 기

용품안 기  는 련 KS의 IEC부합화가 별도 

추진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기 의 내용

이 결국 IEC와 부합화 되는 경우

ㅇ KS가 IEC와 부합화 되

므로 행유지 는 개

정

C
ㅇ 기술기 에 규정된 항목은 IEC규격과 동일한데 구체

인 수단·방법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

ㅇ 문제가 없으면 단기

에 병기(倂記)

D
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안 성 등에서 

IEC 규격이 기술기  수 을 상회하는 경우

ㅇ IEC규격 해당조항을 

단기 에 병기(倂記)

   국제규격과 부합화하기 한 조사·검토 방향은 기설비기술기 에 인용된 KS  기

용품안 기 의 IEC 부합화시 고려할 구체 인 사항을 조사하 으며, 불부합 사항을 검토하여

KS  기용품안 기 과 조화를 도모하 다. 안 수 에 한 검토는 IEC 규격의 안 수

이 기설비기술기 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고 낮은 경우에는 안  확보가 가능한 

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으로 하 다.



   IEC 60364 규격시리즈는 28개(2006.8월 재) 규격으로 구성되는 시스템규격으로서 기술기

의 각 조문에 해체·혼용할 경우 IEC가 의도하고 있는 안 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

가 있고, IEC 60364 개정에 맞춰 기술기 의 개정이 신속히 행해지지 않는 사례 등의 방지를 

하여 단기 에 IEC 60364 규격을 일 도입하고, 용범   조건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는 

것으로 하 으며, 그 밖에 단기 의 조항에 인용되는 기자재 등은 IEC규격 용시 안 성 등

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IEC규격을 병기(倂記)하는 것으로 하 다.

   국제규격과 부합화한 사항(조항번호는 단기 임)은 다음과 같다.

    ① 시스템 국제규격 도입 : 제279조 (IEC 60364 규격의 용)

       기사용장소의 압 기설비를 단기  는 IEC 60364에 의하여 선택 용할 수 

있도록 하 으며, 이때에 단기 과 IEC 60364를 혼용하여 시설할 수 없도록 함.

       기용품안 리법의 개정시행(2004. 7. 1)과 KS의 IEC 부합화의 진  등의 상황을 고

려하여 행 기설비기술기 (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1호, 2005. 1. 10)을 개정하여 시

행 에 있으며, 그 용 는 다음과 같다.

         

     < IEC 60364 용례( 기사용장소 단 에 따른 분류) >

       □ 고압 는 특별고압 수용가

         ㅇ 고압 는 특별고압의 수용가 구내(수용장소)에서 압측 체를 IEC 60364에 의

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용범

×

압

IEC 60364로 시공

력계통(고압 는 특별고압)

IEC 60364의

용범

속

변압기

압측

고압 는

특별고압측

변압기 주변도

수용가 구내

(수용장소)



         ㅇ 고압 는 특별고압의 수용가 구내(수용장소)에서 고압 는 특별고압측에서 분기하여 

다른 기사용장소에 기를 공 하는 경우의 시설방법

×

기사용장소 1

×

A

×

기사용장소 2
B

압

고압 는 특별고압

수용가 구내

(수용장소)

력계통(고압 는 특별고압)

압

A, B 각각의 수용장소별로 IEC 60364 는 행기 으로 시공

         ㅇ 고압 는 특별고압의 수용가 구내(수용장소)에서 변압기의 압측에서 분기하여 

다른 기사용장소에 기를 공 하는 경우의 시설방법

×

기사용장소 1

×

A, B 각각의 수용장소별로 IEC 60364 는 행기 으로 시공

×

기사용장소 2
B

압
고압 는 특별고압

수용가 구내

(수용장소)

력계통(고압 는 특별고압)

압

A



       □ 압수용가

         ㅇ 압수용가에 IEC 60364를 용하는 경우의 용범   시설방법

력계통(고압 는 특별고압)

력계통( 압)

주상변압기

A

IEC 60364

용범 외(外)

IEC 60364

는 행기  

용범

책임분계

B C

A, B, C 각각의 수용장소별로 IEC 60364 는 행기 으로 시공

수용가 구내

(수용장소)

         ㅇ 동일수용가 구내(수용장소)의 다른 기사용장소에 행기 과 IEC60364를 용하는 

경우의 시설방법

력계통(고압 는 특별고압)

력계통( 압)

주상변압기

A

B

C

IEC 60364

용범  외(外)

IEC 60364

는 행기  

용범

수용가 구내

(수용장소)

책임분계

A, B, C 각각의 수용장소별로 IEC 60364 는 행기 으로 시공



    ② 제3조 ( 선)

       기존 KS 규격에 의한 선  IEC 규격에 의한 선 모두 사용 가능

        - IEC 규격에 의한 선은

          · 개정 KS 제품규격에 합할 것.

          · 허용 류는 KS C IEC 60364-5-52의 배선방법에 합한 것을 선정할 것

          · 배선방법은 KS C IEC 60364-5-52 는 제6조 ~ 제304조의 규정에 의할 것.

       ①과 같은 사유로 행기 개정 선시행(산업자원부고시 제2005-1호, 2005. 1. 10)

    ③ 제52조 (가스 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)

       100kPa를 넘는 가스 연기기의 압력시험 련 IEC 62271-203 규격 병기

    ④ 제199조 (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시설), 제200조 (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압의 시설)

       방폭 련 IEC 61241-1-1, 2  IEC 60079-14 규격 병기

    ⑤ 제256조 (가공 직류 차선의 일면상의 높이)

       가공 직류 차선의 일면상의 높이 련규격 IEC 60913(1988)과 부합화

 다. 내용의 보완·수정  개선한 사항( 단기 의 조항번호임)

    ① 제11조 ( 선의 속) 제7호

       선의 병렬 속에 한 규정 추가

    ② 제13조 ( 로의 연 항  연내력) 제2항, 제14조 (회 기  정류기의 연내력), 제

16조 (변압기 로의 연내력), 제17조 (기구 등의 로의 연내력) 제1항

       교류·직류 변환장치에 속되고 있는 로의 연내력 시험방법 추가

    ③ 제18조 ( 지공사의 종류) 제5항

       지락차단장치의 정격감도 류에 따른 지 항 값의 완화규정을 장소별 허용 압

에 따라 수정

   
    ④ 제27조 ( 로의 성  지)

       화학공장, 시멘트 공장 등 연속공정의 특성에 따라 시설·운 되고 있음을 고려, NEC 

250.36항 고 항 지방식 규정을 도입

    ⑤ 제44조 (발 소 등의 울타리·담 등의 시설)

       공장 등의 구내(일반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한 것)의 옥내 는 옥외에 고압 는 특

별고압 기계기구  모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한 규정 추가

    ⑥ 제45조 ( 연유의 구외 유출방지)



       유출방지시설의 종류  용량에 하여 세부규정추가(집유조 등, 변압기 내장유량의 

50% 이상)

    ⑦ 제55조 (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 소의 시설)

       조문의 명칭을 명확화, 무인발 소의 종류  규모제한 삭제, 감시형태의 종류 단순화

    ⑧ 제56조 (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 소의 시설)

       우리나라 감시형태의 황  시설 황을 고려하여 해당부분 삭제  감시형태의 종류 단

순화

    ⑨ 제89조 ( 고압 가공 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), 제100조 ( 압 인입선의 시설), 제133조 

(특별고압 가공 선과 식물의 이격거리)

       신기술  내마모성 자재개발에 따른 이격거리 등 련규정 개선

         - 인입용 비닐 연 선, 압  특별고압 수 형 이블

    ⑩ 조문 내용  사용되지 않는 기설비, 후에도 사용 망이 없는 내용 삭제

       단선식 화선로 삭제 련조항 : 2개조 - 제68조, 제105조

       동복강선 삭제 련조항 : 11개조

         - 제68조, 제70조, 제73조, 제75~제78조, 제83조,

          제120조, 제127조, 제129조

    ⑪ 제104조 (특별고압 가공 선로의 시가지 등에서 시설 제한)

       도심지의 팽창 등 사회  변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70,000V 이상의 선로도 충분한 

안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할 수 있도록 함.

    ⑫ 제154조 (통신선의 시설)

       암거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지 선로의 시설에 하여 난연 조치를 하도록 규정 추가

    ⑬ 제162조 (특별고압 가공 선로 첨가통신선에 직  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)

       오인· 단사고방지를 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통신선( 섬유 이블)에 식별 인식표 

부착규정 추가

    ⑭ 제166조 (옥내 로의 지 압의 제한)

       주택의 태양 지 모듈에 한 시설기 을 설정

        - 주택의 태양 지 모듈에 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은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사람이 

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

    ⑮ 제215조 (옥내의 네온 방 등 공사)



       네온변압기 2차측 로를 지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추가

       1,000 V이하 네온방 등 회로를 간  틀 안에 시설하는 방법 추가

     제218조 (옥측배선 는 옥외배선의 시설)

       400V 이상 옥측배선 는 옥외배선방법으로 버스덕트공사 시설방법 추가

     제221조 (옥측 는 옥외에 배·분 반  배선기구 등의 시설)

       옥측 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·분 반 시설규정 추가

     제225조 (옥측 는 옥외의 방 등 공사)

       가로등주 안에서 선의 속은 연 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속재 등을 사용하

여 속토록 함

     제266조 ( 차선로의 시설제한)

       교류식 차선로의 사용 압에 한사항을 신기술기  고시(안)으로 이동

       차선은 가공방식외에 강체복선식(우리나라 지하철 구간), 제3 일방식 추가

     제272조 ( 차선과 병행하는 속물의 지 등)

       교류 차선과 ·고압 가공 선의 유도에 의한 험 압 방지시설 로써 “차폐선의 

시설” 명시

     기타 용어, 문구정비 등

      ｝용어정비

         ) 메탈래스, 와이어래스 ⇒ 속망, 지기 ⇒ 지락 등

      ｝난해한 문장표 을 이해가 쉽고 명확하게 수정

 라. 조문의 통·폐합

    ① 동일 시설물이 분산되어 규정된 조문을 통폐합

       행 기  제77조 (지선 시설), 제78조 (지선의 시방세목 등  지주의 용), 제86조 

(고압 가공 선로의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), 제128조 (특별고압가공 선로의 목주 등의 

지선의 시설)을 단기  제67조 (지선의 시설)로 통합

       행기  제158조 (터 내 선로의 시설), 제159조 (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 내 선

로의 시설), 제160조 (기타 터 내 선로의 시설)을 단기  제143조 (터 안 선로

의 시설)로 통폐합

       유사설비 통합

         - 행 기  제56조 (조상기의 보호장치), 제55조 ( 력용 콘덴서 는 분로리액터의 보호장

치)를 단기  제49조 (조상설비의 보호장치)로 통합



    ② 과 류차단기에 한 규정을 압과 고압  특별고압으로 분리하여 규정

       행 기  제42조 (과 류차단기용 퓨즈 등)와 제43조 (과 류차단기의 시설)을 압과 

고압  특별고압으로 분리하여 단기  제38조 ( 압 로 의 과 류차단기의 시설) 

 제39조 (고압  특별고압 로 의 과 류차단기의 시설)로 규정

  마. 민간규격의 극 인 활용( 단기 의 조번호임)

    ① 상규 지 압에 의한 연성능 확인방법 규격 병기

       제13조 ( 로의 연 항  연내력), 제16조 (변압기의 로의 연내력), 제17조 (기

구 등의 로의 연내력)

    ② 제37조( 기기계기구의 열  강도)

       로에 시설하는 변압기, 차단기, 개폐기 등의 기기계기구에 한 열 강도 확인방법 

규격 추가

  바. 삭제 조항( 행 기설비기술기 의 조번호임)

    ① 신 기설비기술기 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성 단에 임되는 사항 삭제

    ② 제2조 정의

       신 기설비기술기  고시에 규정된 발 소, 변 소 등의 용어 삭제

    ③ 사용되지 않는 기설비, 후에도 사용 망이 없는 조항 삭제

       제17조 (회 기  정류기의 연내력)에서 “수은 정류기” 삭제

    ④ IEC 규격과 불부합내용  자율안 으로 임 삭제조항

       제49조 ( 선 이상온도감시 장치의 시설)

         · 사용실  미미, 자율안 으로 임

       제66조 ( 선로의 종류)

         · 선로를 7종류로 한정, 자율안 으로 임

       제71조 (가공 선로 지지물의 종류)

         · 가공 선로 지지물의 종류를 목주, 철근콘크리트주, 철주, 철탑의 4종류로 한정

         · IEC 60050 제466장 “가공선” 제7 에서 지지물은 목재, 콘크리트재, 강철재 는 그 

외의 물질로 규정하므로 삭제

       제101조 ( 고압 가공 선이 굴뚝 등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)

         제147조 (특별고압 가공 선이 굴뚝 등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)

         제295조 ( 차선 등이 굴뚝 등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)



         · 속제의 굴뚝이 거의 없고 다른 시설물에 한 이격거리를 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

으므로 삭제

       제105조 (시가지의 고압가공 선로 구분 개폐기의 시설)

         · 시가지에 고압 가공 선로 시설이 없으므로 삭제

       제171조 ( 력보안통신용 화설비의 통신방식)

         · 다양한 통신기술개발환경에서 특별히 통신방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사업자 자율에 임

       제275조 (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차선로의 구분)

         · 우리나라에는 시가지 도로상에 시설된 가공 직류 차선로가 없고 향후 시설되어도 보

호시스템의 발달로 2㎞마다 개폐기 시설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단하여 삭제

       제4  강색철도의 제300조 ( 차선로의 사용 압의 제한)

         · 우리나라에서는 재 강색철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련 국제규격(IEC 60850)에

도 강색철도 차선로의 사용 압에 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

    ⑤ 신 기설비기술기  고시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삭제

       제3조 ( 압의 종별)

       제48조 (비상용 비 원의 시설)

       제57조 (발 기 등의 기계  강도)

       제62조 (조명설비의 시설)

       제172조 ( 력보안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)

       제270조 ( 차선로의 사용 압의 제한)

       제274조 (지구자기 측소 등에 한 장해방지)

  참고로 기설비기술기 과 신 기설비기술기 의 단기  "1. 기설비"의 조문 비 표는 한

기 회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electricity.or.kr/)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란다.


